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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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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

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

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
수도권 제 순환선 포천 화도2 ( ~ )

고속국도 제 호( 400 )

금지 또는

제한의 대상

1. 축하중 톤 초과 총중량10 ,  톤 40

초과 차량폭 미터, 2.5  초과 높이 , 

미터 초과4.2 , 길이 미터를 16.7

초과하는 차량 

2.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

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 

인정하는 차량

3. 유료도로법시행령 제 조에2 규정된 

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

구간

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
~

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
(28.71km)

기간 년 월 일부터 계속2024 2 7

이유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: 

그 밖의 사항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 : 

ᄋ 열람장소 포천화도고속도로  : (주)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124( 1877-1140)☎ 

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만분의 이상의 지형도: 5 1 


